
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14의6] <개정 2021. 8. 27.>

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

(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)
구    분 상   해   기   준

1. 보행자머리모형

다음 계산식에 하여 산출되는 보행자머리모형의 상해값은 

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

가.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의 2분의 1 이상과 어린이와 

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의 3분의 2 이상은 1,000 이하일 

것

나. 가목 이외의 머리모형충격부위는 1,700 이하일 것

다.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만 있는 자동차의 경우 충격부

위의 3분의 2 이상이 1,000 이하, 나머지 충격부위는 

1,700 이하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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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

t1, t2: 충격 중 15/1000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

순간

2. 보행자다리모형

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

할 것

가. 최대 동적 전ㆍ후방십자인대 신장변위는 13밀리미터 

이하일 것

나. 최대 동적 내측측부인대 신장변위는 22밀리미터 이하

일 것

다. 정강이뼈(경골)의 동적 굽힘모멘트는 340뉴턴미터 이하

일 것. 다만 제작사가 지정하는 보행자다리충격부위 폭

의 합이 264밀리미터까지는 정강이뼈의 동적 굽힘모멘

트가 380뉴턴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
보행자상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

할 것

가. 충격 하중의 합이 7.5킬로뉴턴 이하일 것

나. 굽힘 모멘트는 510뉴턴미터 이하일 것



3. 보행자머리충격

부위 및 보행자

다리충격부위 상

해영역 구분

제작사는 보행자머리충격부위 및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서 

상해영역(보행자머리모형 상해값 1,000이하 또는 1,700이하 

영역, 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 정강이뼈 동적 굽힘모멘

트 380뉴턴미터 이하 영역)을 구분하여야 하며, 기준적합 

확인 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함


